질의25: 이미 임대한 공장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2가지 경우는 임차인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의하면, 저당권과 임차권간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관계가 존재한다. 
1. 저당권의 설립이 임차권에 우선하는 것이다. 중국 담보법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

면 저당자가 이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을 임대할 경우 저당권이 실현된 후,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당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을 임대할 경우 저당자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당 재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저당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고, 저당자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당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고지했다면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한다.
 
2. 임차권이 저당권에 우선하여 성립하는 경우이다. 중국 담보법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자는 이미 임대한 재산을 저당할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원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동시에 담보법에 관한 사법해석에서도 저당자가 이미 임대한 재산을 저당할 경우, 저당권이 실현된 후 임대차계약은 유효기간내에 저당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언하면 임대차계약이 먼저 성립한 후 임대인이 해당 임대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당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공장건물의 저당권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임대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도 임차인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이 없지만 임차인이 이미 저당권을 설정한 공장건물을 임차할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현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을 계속 이행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공장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업운영에는 많은 차질이 생길 위험소지가 크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1995年） 제48조


� “최고인민법원담보법적용몇가지문제에관한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担保法若干问题的解释 2000年） 제66조





